
직원채용 시험가산점수(제5조 제2항 관련)

구   분 세       분
가산점수 및 

부가점수
비      고

취업보호대상자

및

취업지원대상자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

제16조제3항제1호 해당자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

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해당자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

제22조제1항제1호 해당자

과목별 만점의 

10%

∙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 

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 

각 시험마다 가산

∙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  

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  

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

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

 그러하지 아니함

∙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  

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

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

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

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

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

아니함

∙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

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

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

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

 합격자로 결정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

제16조제3항제2호 해당자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

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해당자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

제22조제1항제2호 해당자

과목별 만점의 

5%

자

격

증

보

유

자

공  통

(사무 및 

통신·정보)

정보관리기술사, 

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 

정보처리기사, 

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

사무자동화산업기사, 

정보처리산업기사, 

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

1급

1.0%

∙전산직 제외

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

워드프로세서 1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
0.5%

행정분야

변호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

감정평가사, 세무사, 관세사, 

사회복지사 1급, 공인노무사, 

직업상담사 1급, 사회조사분석사 1급, 

임상심리사 1급

5.0% ∙필기시험 시에만 가산

∙채용 관련분야 자격증에 한함

∙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

 본인에게 유리한 1종만 적용.

 다만, 공통분야 자격은 추가 

가산

∙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

한하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별 

득점에 각 과목 별 만점의 

 일정비율 가산

물류관리사, 사회복지사 2급, 직업상담사 

2급, 사회조사분석사 2급, 임상심리사 

2급

4.0%

사회복지사 3급 3.0%

기술분야

(국가기술자격법령

에 의한 해당분야 

인정 자격)

기술사, 기능장 5.0%

기사, 산업기사 4.0%

기능사 3.0%


